
- 1 -

광 부 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2. 9.(월)

의대생의 해부 실습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

법령 개정 및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- 한겨레 2월 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 주요내용

□ 한겨레는 2월 9일 「‘주검 한 구로 20명이 해부실습’의대 수업 더블링 

우려 현실화 」 제하의 기사에서, 

 ○ 비수도권의 한 의대에서는 해부 실습을 주검 한구당 20명이 한 조로 

참여하여 해부 실습 교육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설명 내용

□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9월 10일에 “의학교육 여건 

개선을 위한 투자방안”을 발표하였고, 이에 따라 「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

관한 법률」(이하 시체해부법)은 의과대학별 카데바* 기증 편차로 인한 일부 

대학의 해부학 실습 여건 저하 문제를 보완하고자 개정(2025.11.11., 

시행 2026.5.12.) 되었습니다.

  * 해부 실습용 시체

〇 기존 시체해부법에서는 시체 전부의 제공에 대해 기증받은 의과대학에서 

타 의과대학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, 개정을 통하여 

기증자 또는 유족이 동의하고 의학 전공 학생의 교육을 위한 경우에 한정

하여 타 의과대학으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공이 가능하도록 

하였습니다.

□ 또한 보건복지부는 해부학적 연구 및 교육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「해부교육 

지원센터*」로 선정하여 해부 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 * 가톨릭대학교,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(’25.8월 공모 선정), ’26년 수행기관 선정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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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〇 구체적으로 해부교육 지원센터는 기증자 대상 상담을 통해 해당 센터가 

아닌 상대적으로 기증 사례가 적은 의과대학으로 기증자를 연계하고, 

센터 내 실습실 및 교보재 등을 활용하여 타 의과대학 학생의 해부 

실습 교육을 지원하며,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기증자·유족 동의 전제 

하에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시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

□ 정부는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력하여 의과 대학의 해부 실습 교육 환경을 

개선해 나가겠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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